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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사건 2 0 0 7허1626 등록무효(상)

원고

전북

소송대리인변리사

피고 주식회사

익산시

대표이사

소송대리인변리사

변론종결 2007. 6. 7.

판결선고 2007. 6. 21.

제3부

주 문

1.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특허심판원이2007. 1. 31. 2006당1 4 0 3호 사건에관하여한 심결중

등록번호 제1 6 0 6 3호 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 중 냅킨용지, 골판지상

자, 치킨전용종이상자박스, 치킨전용종이포장백, 치킨전용비닐포장백,

종이상자, 닭고기에대한부분을취소한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[증거] 갑제1, 2호증, 을제1호증의각기재와변론전체의취지

가. 피고의등록상표(이하‘이사건등록상표’라고한다)

①구성: 

②출원일/등록일/등록번호: 2004. 9. 9./2006. 5. 11./제1 6 0 6 3호

③지정상품: 냅킨용지, 골판지상자, 치킨전용종이상자박스, 치킨

특허분쟁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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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용종이포장백, 치킨전용비닐포장백, 종이상자(이상

상품류구분제1 6류), 식용옥수수유, 식용콩기름유, 식

용면실유, 쇼트닝, 닭고기, 달걀(이상상품류구분제3 2

류)

나.피고의선등록서비스표

①구성: 

②출원일/등록일/등록번호 : 2001. 5. 17./ 2003.

4. 14./ 제8 5 3 9 9호

③지정서비스업: 치킨전문간이식당업, 치킨전문

뷔페식당업, 치킨전문셀프서비스식당업, 치킨

전문스낵바업, 치킨전문식당체인업, 치킨전문

음식조리대행업, 치킨전문일반유흥주점 경영

업, 치킨전문한국식유흥주점경영업, 치킨전문

한식점영업점, 치킨전문휴게실업(서비스업류

구분제4 2류)

다. 이사건심결의경위

( 1 )피고는2006. 5. 26. 이사건등록상표가피고의선

등록서비스표등과유사하여 상표법제7조 제1항

제7호등에해당한다고주장하면서, 특허심판원에

2 0 0 6당1 4 0 3호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.

( 2 )특허심판원은2007. 1. 31.이사건등록상표는표

장이 선등록서비스표의 표장과유사하고,지정상

품 중 청구취지기재의상품들이 선등록서비스표

의 지정서비스업 중 치킨전문 식당체인업과 유사

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제7호등에 해당한다는

이유로, 피고의심판청구를일부인용하는심결을

하였다.

2. 당사자들의주장과이사건의쟁점

가. 원고주장의요지

( 1 )이사건등록상표는그표장및지정상품이피고의

선등록서비스표의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과 달라

서 일반 수요자로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

인,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상표법

제7조 제1항 제7호의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

않는다.

( 2 )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

스업의품질을오인하게 하거나수요자를 기만할

염려가없어서상표법제7조제1항제1 1호의등록

무효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.

나. 피고주장의요지

( 1 )이사건등록상표는그표장및지정상품이선등록

서비스표의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과유사하여 일

반 수요자로 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한 오인, 혼

동을 일으키게할 우려가 있으므로상표법 제7조

제1항제7호의등록무효사유에해당한다.

( 2 )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

스업의품질을오인하게 하거나수요자를 기만할

염려가있어서상표법제7조제1항제1 1호의등록

무효사유에해당한다.

다. 이사건의쟁점

당사자들의위주장에의하면, 이사건의쟁점은이사

건 등록상표가 ① 그 표장및 지정상품이선등록서비스

표의표장및지정서비스업과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

1항 제7호에 해당하는가, ②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

비스업의 품질을오인하게 하거나수요자를 기만할염

려가 있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 1호에 해당하는

가 라는점에있는바, 이하먼저위 ①의점에관하여살

펴본다.

3. 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서비스표의표장의유사

여부

가. 상표의유사성판단기준

상표의유사여부는동종의상품에사용되는2개의상

표를그외관·호칭·관념의3가지면에서전체적, 객관

적, 이격적으로관찰하여그 어느한 가지에있어서라도

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출처에 관하여 오인·혼동을

일으킬우려가있는지여부에의하여결정하여야 되는

것이므로, 외관·칭호·관념 중에서어느 하나가유사

하다 하더라도 다른점도고려할때 전체로서는 수요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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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로 하여금명확히품질이나 출처의오인·혼동을 피

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것이라고 할 수 없고, 다만

서로다른 부분이있더라도 외관이나칭호또는관념이

유사하여전체적으로일반수요자가오인·혼동하기쉬

운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. (대법원

2000. 2. 22.선고9 9후1850 판결참조) 이러한법리는

서비스표에도그대로적용된다고할것이다.

나. 두표장의유사여부

( 1 )외관대비

이 사건등록상표는한글‘다사랑’과 그아래쪽에

작은 글씨로영문자‘DASARANG CHICKEN’이

쓰여있는문자와문자의결합상표이고, 선등록서비

스표는 맨 위쪽에 영문자와 별 도형이 결합된‘★

DASARANG CHICKEN HOUSE★’부분이반원을

그리면서 표기되고, 그 반원안에‘ ’의 도형이

넣어져있으며그아래쪽에한글‘다사랑’이쓰여있

는 문자와도형의결합서비스표이다. 두 표장은도

형의유무, 글자의수및그결합형태등이서로달라

서이를전체적·객관적·이격적으로관찰할경우두

표장의외관에관한한유사하다고할수없다.

( 2 )호칭및관념대비

이사건등록상표는‘다사랑’또는‘다사랑치킨’으

로 호칭되고, ‘모두다 사랑한다’또는‘모두 다 사랑

하는치킨’으로관념된다. 선등록서비스표는‘다사

랑’또는‘다사랑 치킨하우스’로 호칭되고,‘모두다

사랑한다’또는‘모두 다 사랑하는 치킨 하우스’로

관념된다. 따라서, 이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

스표가‘다사랑’으로 호칭되고‘모두 다 사랑한다’

의 의미로관념될경우두표장은 호칭및 관념이서

로동일하다.

( 3 )소결

따라서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외

관에 있어서 다소다른점이있으나, 상품의출처에

대한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들의 인식에더 큰 영향

을 미친다고보이는호칭과관념이동일·유사하므

로 전체적·객관적·이격적으로관찰할 때 서로유

사하다고할것이다.

4. 두표장의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

가. 상품과서비스업의유사성판단기준

상표는상품그자체를, 서비스표는서비스의출처

를식별시키기위한표장으로서각자수행하는기능

이 다르므로상품과서비스업사이의동종·유사성

을지나치게광범위하게인정하여서는아니되고, 따

라서상품과서비스사이의동종·유사성은서비스

와 상품간의 밀접한관계 유무, 상품의 제조·판매

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

는 것이일반적인가, 그리고일반인이그와같이 생

각하는것이당연하다고인정되는가, 상품과서비스

의용도가일치하는가,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

제공장소가일치하는가, 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는

가,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출처의 혼동을 초래

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점 등을따져 보아거래사회

의 통념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. (대법원

2006. 7. 28. 선고2 0 0 4후1304 판결참조)

나. 두표장의지정상품과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

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‘냅킨용지, 골판

지 상자, 치킨전용 종이상자박스, 치킨전용 종이포

장백, 치킨전용비닐포장백, 종이상자, 닭고기’와선

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‘치킨전문 식당체

인업’이유사한지여부에관하여살펴본다.

( 1 )다음 사실은을 제2, 5호증, 을 제9호증의 1 내지

4, 을 제2 5호증의1 내지 11, 을 제26 내지 2 9호

증, 을제1 2 2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

종합하여인정할수있다.

㈎피고는 2002. 8. 23. 설립된이후 가맹점운영

자로 하여금피고의상호인‘다사랑’과 선등록

서비스표를사용하여닭고기를재료로한 요리

등을 판매하도록 하고, 그 운영자에게 가맹점

운영에필요한영업비밀의제공과용품의구입

등 영업운영상의서비스를제공하는 치킨전문

식당체인업을운영하여오고있다.

㈏피고의 상호및 선등록서비스표를사용하는가

맹점은매장에서주문한고객에게서비스의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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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제공물인 닭고기(치킨)요리를 용기에담아

서 제공하고, 그에 부수하여 냅킨용지 등도 제

공하고 있다. 또한 매장에서직접 먹지않고 포

장하여줄것을요구하는고객이나가정등으로

배달하여 줄 것을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닭고

기요리를비닐포장백등에담고종이포장백, 종

이상자등에넣어판매, 제공하고있다.

㈐위 냅킨용지, 비닐포장백에는피고의가맹점임

을인식할수있는한글‘다사랑’등의표장, 가맹

점 전화번호등이 표기되어 있고, 종이포장백,

종이상자에는 한글‘다사랑’등의 표장, 가맹점

전화번호, 선등록서비스표의등록번호등이표

기되어있다.

(2) 위인정사실에의하면, 피고의치킨요리가맹점이

고객에게판매하는닭고기요리와그것과함께제

공하는냅킨용지, 비닐포장백, 종이포장백, 종이

상자는치킨전문식당체인업의 서비스제공에 있

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상품들이므로 치킨요

리가맹점이제공하는서비스와밀접한관계에있

다고 할 것이고,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비닐포장

백, 종이포장백, 종이상자는상품의판매뿐만아

니라요리를배달하여주는등의서비스를제공하

고, 그것들에 상호나 서비스표 등을 표기하여 지

정서비스업을 광고하는 용도로도 사용되므로 상

품의 용도와 서비스업의 용도가 서로 일치하며,

위상품들의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한가맹

점 운영자에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서 위 상품

들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및그수요자

가 서로 일치하고, 나아가 치킨요리 가맹점에 대

한거래사회의실정으로보아일반인들도위상품

들의 판매와 서비스의제공이 동일한 업자에 의

하여이루어진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다고할것

이어서, 원고가 냅킨용지, 골판지 상자, 치킨전

용종이상자박스, 치킨전용종이포장백, 치킨전용

비닐포장백, 종이상자, 닭고기의 상품들에 피고

의 선등록서비스표와유사한이 사건등록상표를

사용할경우에는 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로 하여

금 위 상품들이 피고의상품 내지 서비스인것으

로 오인·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할

것이다.

(3)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의청구취지기재의지정

상품들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치

킨전문식당체인업은 거래사회의 통념상유사성

이있다고할것이다.

발•특2007. 8

제공 특허법원 홈페이지
h t t p : / / p a t e n t . s c o u r t . g o . k r /

5. 결론

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는그표장및청구취지

기재의 지정상품들이 선등록서비스표의 표장 및

지정서비스업과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

표법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, 나머지쟁점

의당부에관하여 나아가판단할필요없이상표법

제7 1조제1항제1호에의하여위지정상품들에대

한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. 이와결론을같이한

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.

그렇다면, 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

이사건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

문과같이판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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